
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7. 7. 26.>

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(제8조제2항관련)

구 분 검 사 내 용

1. 기초·지반검사

가.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

: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

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

여부를 확인함

나.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

으로 정하는 탱크 :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

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

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

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

2. 충수·수압검사

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

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

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

3. 용접부검사

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

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

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

4. 암반탱크검사
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

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


